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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남해군 고시 제 호2016 -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의 규8 6 9『 』

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2016 1 25

남 해 군 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허 가허 가허 가허 가
번 호번 호번 호번 호

허 가허 가허 가허 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점용사용의 목적점용사용의 목적점용사용의 목적점용사용의 목적 점용사용의 장소점용사용의 장소점용사용의 장소점용사용의 장소
점용사용점용사용점용사용점용사용
의 면적의 면적의 면적의 면적
㎡㎡㎡㎡

점용사용점용사용점용사용점용사용
기 간기 간기 간기 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2016-1 2016.1.25

선박접안시설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보강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번지선39-17

1,204.0
2016.1.25.-
2021.1.24.

년(5 )

남해군
창선면 ***

창남조선㈜
대표(
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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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 호2016 - 5

도시계획도로 소로 호 교육청 봉황산 개설사업( 2-34 , ~ )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 소로 호 교육청 봉황산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2-34 ,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88 97 ,」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 조에91 100 2「 」

따라 인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년 월 일2016 2 4

남 해 군 수

사업시행지의 위치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종 류 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도로: ( : )○

명 칭 도시계획도로 소로 호 교육청 봉황산 개설공사: ( 2-34 , ~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3.

면적 도로개설: 1,912 ( L=239m, B=8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4.

성 명 남해군수:○

주 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번길: 9 1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5.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로부터 개월 이내: 6○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개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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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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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토지조서토지조서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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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 호2016 - 6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에 대“ ”

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17 6「 」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 조제 항 및 시행령22 , 17 3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23 .

또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국토, 18「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도시군관30 25」

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와 경상남도 사32 27

무위임조례 제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 8 .「 」

년 월 일2016 1 29

남 해 군 수

사업의 명칭1.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사업의 위치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2

사업의 면적3.

전체 증: 1,940,094.7 1,940,284.5 ( 189.8 )㎡ ⇒ ㎡ ㎡

대중제 골프장 변경없음: 1,331,102.0 ( )㎡

휴양콘도미니엄 증: 608,992.7 609,182.5 ( 189.8 )㎡ ⇒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공동시행4. ( )

성명 회사명 주 한섬피앤디 대표이사 강경수 정형진( ) : ( )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청담동: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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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회사명 주 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 강경수( ) : ( )

주 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545

사업의 목표 및 개요5.

사업의 목표 골프리조트를 포함한 종합 레저 휴양 관광지의 조성으로 계절: 4

연중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사업개요 대중제 골프장업 홀 휴양콘도미니엄: 18 1,331,102.0 , 609,182.5㎡ ㎡

주요시설 변경내용6.

체육시설 변경없음( )

관광휴양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변경없음- 2, 3, 6, 8 :

-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연면적 변경 증1 : (14,866.50 14,897.34 ) )30.84㎡ → ㎡ ㎡

-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연면적 변경 증7 : (27,765.31 27,785.87 ) )20.56㎡ → ㎡ ㎡

- 휴양콘도미니엄 빌라 동 확정측량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면적 및 건축 연 면적 변경5( 10 ) : ( )

관광휴양시설 증(72,974.0 73,163.8 ) )189.8㎡ → ㎡ ㎡

건축면적 감(3,666.08 3,608.48 ) )57.60㎡ → ㎡ ㎡

건축연면적 증(6,162.44 6,172.72 ) )10.28㎡ → ㎡ ㎡

휴양콘도미니엄 컨벤션 빌라동 동 건축 연 면적 변경- 4( , 13 ) : ( )

건축면적 감(5,217.51 4,763.12 ) )454.39㎡ → ㎡ ㎡

건축연면적 증(8,519.69 10,516.79 ) )1,997.10㎡ → ㎡ ㎡

사업시행기간7.

착 공 일 년 월 일: 2010 07 01

준공예정일 년 월 일: 2017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8. : 1

가. 구 분 나. 기 정 다. 변 경 라. 증 감

마. 관광휴양시설 바. 608,992.70㎡ 사. 609,182.50㎡ 아. 증) 189.80㎡

자.
차. 건축면적 카. 45,997.18㎡ 타. 45,485.19㎡ 파. 감) 511.99㎡

하. 건축연면적 거. 76,940.88㎡ 너. 78,999.66㎡ 더. 증) 2,0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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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청구기간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9. :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 조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10. 18

법률에서 고시를 요하는 사항

남해군관리계획 남해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붙임-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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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총괄조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전 체전 체전 체전 체 한섬피앤디한섬피앤디한섬피앤디한섬피앤디㈜㈜㈜㈜

사우스케이프사우스케이프사우스케이프사우스케이프㈜㈜㈜㈜

개인지분포함개인지분포함개인지분포함개인지분포함( )( )( )( )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

합 계 1,940,284.5 140 181,612.8 29 1,758,671.7 111

대중제 골프장 1,331,102.0 52 - - 1,331,102.0 52

콘도미니엄 609,182.5 88 181,612.8 29 427,569.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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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홀 변경없음(18 )( )■

( )( )( )( )
1,331,102.0

1 1334 498.6
2 1335 80.1
3 1336 174.5
4 1337 4,047.8
5 1338 15,424.0
6 1339 1,058.0
7 1340 14,163.0
8 1341 10,829.0
9 1342 18,306.1
10 1343 646.9
11 1344 3,956.2
12 1345 60,964.6
13 1346 390,568.3
14 1347 22,958.1
15 1348 3,587.5
16 1349 38.9
17 1350 5,125.9
18 1351 10,710.4
19 1352 11,668.0
20 1353 97,159.8
21 1354 22,766.5
22 1355 6,124.6
23 1356 21,847.1
24 1357 249,388.1
25 1358 12,159.1
26 1359 2,553.5
27 1360 11,756.3
28 1361 85,423.5
29 1362 10,172.9
30 1363 9,315.8
31 1364 9,615.3
32 1365 3,484.5
33 1366 13,132.2
34 1367 857.2
35 1368 2,810.7
36 1369 1,698.6
37 1370 70,707.1
38 1371 33,925.7
39 1372 6,636.1
40 1373 3,059.2
41 1374 38,211.0
42 1375 8,038.5
43 1376 8,056.9
44 1377 544.0
45 1378 229.5
46 1379 122.2
47 1380 409.1
48 1381 384.3
49 1382 18,473.9
50 1383 2,489.6
51 1384 4,224.7
52 1385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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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단지 변경없음1 ( )■

휴양콘도미니엄 단지 변경없음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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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단지 변경5 ( )■

휴양콘도미니엄 단지 확정조서5■

( )( )( )( )
73,163.873,163.873,163.873,163.8

1 1386 3,038.1

2 1387 3,365.6

3 1388 3,071.4

4 1389 179.2

5 1390 6,543.0

6 1391 521.7

7 1392 2,962.2

8 1393 5,688.1

9 1394 1,179.8

10 1395 7,312.2

11 1396 2,535.4

12 1397 5,404.5

13 1398 484.1

14 1399 21,664.8

15 1400 204.4

16 1401 1,167.5

17 1402 3,870.0

18 1403 2,933.6

19 1404 293.3

20 1405 174.3

21 1406 124.9

22 1407 399.6

23 1408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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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단지 변경없음6 ( )■

휴양콘도미니엄 단지 변경없음3 ( )■

휴양콘도미니엄 단지 변경없음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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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단지 변경없음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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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단지 변경없음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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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붙임붙임< 2>< 2>< 2>< 2>

남해군관리계획 남해남해군관리계획 남해남해군관리계획 남해남해군관리계획 남해사우스케이프사우스케이프사우스케이프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오너스클럽오너스클럽오너스클럽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1. ( ) ( )1. ( ) ( )1. ( ) ( )1. ( ) ( )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2. ( ) ( )2. ( ) ( )2. ( ) ( )2.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3. ( ) ( )3. ( ) ( )3. ( ) ( )3. ( )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4. ( )4. ( )4. ( )4. (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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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 (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위 치

-

- 1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8

용도

지정

용도

관광진흥법 제 조제 항제3 1○

호에 의한 휴양콘도미니2

엄

- 2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8

- 3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8

- 4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8

- 5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8

- 6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9

권장

용도
-

- 1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2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3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4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1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2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불허

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 3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4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1Ⅵ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2Ⅵ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1Ⅲ 진동리 번지1332

건폐율 이하40%○

- 1Ⅳ 진동리 산 번지 일원334-2

- 2Ⅳ 진동리 산 번지 일원334-2

- 1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6

- 2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6

- 3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10

용적률 이하100%○

- 4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10

- 5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9

- 6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4

- 7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4

- 8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2

높이 층 이하4○

- 9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10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 1Ⅷ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 2Ⅷ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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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위 치

-

- 7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9

용도

지정용도 도로○
- 5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권장용도 -
- 5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3Ⅵ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3Ⅳ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9 건폐율 -

-11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2 용적률 -

- 3Ⅷ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높이 -

-

- 8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4

용도

지정

용도
조성녹지○

- 9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8

- 10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1

- 11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8

- 12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9

- 13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9

권장

용도
-

- 6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7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8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9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6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불허

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 7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8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9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10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11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건폐율 -

- 4Ⅵ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4Ⅳ 진동리 산 번지 일원334-7

- 5Ⅳ 진동리 산 번지 일원336

-12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4

-13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5

용적률 -

-14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

-15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8

-16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16

-17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4

-18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2

-19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2

높이 -

-20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2

- 4Ⅷ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 5Ⅷ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 6Ⅷ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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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위 치

-

-14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18

용도

지정

용도
원형녹지○

-15Ⅰ 진동리 산 번지 일원235-20

-10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권장

용도
-

-11Ⅱ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12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불허

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13Ⅴ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 5Ⅵ 진동리 산 번지 일원243

건폐율 -- 2Ⅲ 진동리 번지1332

- 6Ⅳ 진동리 산 번지 일원334-7

용적률 -

-21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

-22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

-23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0

-24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1

높이 --25Ⅶ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1

- 7Ⅷ 진동리 산 번지 일원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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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 호2016 -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6 ( )「 」

시행규칙 제 조 붕괴위험 지정 고시 등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2 ( )

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년 월 일2016 1 29

남 해 군 수

붕괴위험지역 현황1.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남해군 안전총괄과2. :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각호의 행위10 1○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 ) , ,管路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側溝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 )( )( )
3333 19,86919,86919,86919,869

780-1780-1780-1780-1 DDDD 304

366-4366-4366-4366-4 DDDD 5,850
3333 128-1128-1128-1128-1 EEEE 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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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남해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붕괴위험지역 지정일4. : 2016. 1. 29.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5.

가 위험지구에 대한 표지판 설치.

나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의견 제출 및 문의처 남해군 안전총괄과6. : ( 055-860-3294)☏

붙임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부 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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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남해군 공고 제 호2016 - 86

남해군계획시설 주차장 복곡주차장 결정 변경 공람공고( : ) ( )

남해군계획시설 주차장 복곡주차장 결정 변경 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28 , 22」 「

한 조례 제 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7」 ㆍ

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2016 2 4

남 해 군 수

건 명 남해군계획시설 주차장 복곡주차장 결정 변경1. : ( : ) ( )

주요 결정 변경 입안 내용2. ( )

가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 ) ( )

위 치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 번지 일원1) : 118-13

규 모2)

주차장- : A=3,677㎡

나 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 붙임. ( ) : < 1>

다 관련도서 실음생략. :

공람기간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일간3. : 14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남해군 도시건축과4. : ( 055-860-3415)☎

의견제출 방법5.

가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나 주소 성명 연락처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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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군계획시설 주차장 복곡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군계획시설 주차장 복곡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군계획시설 주차장 복곡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군계획시설 주차장 복곡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 ( )( : ) ( )( : ) ( )( : ) (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1. ( )

가 주차장.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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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 호2016 - 87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남해군공인조례 제 조 공인의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같은6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9 .

년 월 일2016 1 26

남 해 군 수

이미지공인 사용 개시일 년 월 일1. : 2016 1 26

사 유 상하수도사업소신설2. :

전자이미지공인 내역3.

공인명 규격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인

2.0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남해군
상하수도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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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 호2016 - 90

하천 소하천 점용허가 종료 및 연장 신청 안내문 반송( )

미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 조 호에 의거33 , 19 17 9『 』 『 』

하천 소하천 점용허가 취소 및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조 항에 따라 아14 4『 』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년 월 일2016 1 27

남 해 군 수

제 목 하천 소하천 점용허가 취소 및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안내1. : ( )

관련법규 하천법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2. : 33 19 ,『 』

소하천정비법 제 조 호 행정절차법 제 조17 9 , 14『 』 『 』

대 상 자 붙임참조3. :

공고기간 일간4. : 2016.01.27. ~ 2016.02.11.(16 )

공고방법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5. : · ·

문의사항 남해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6. : ( 055-860-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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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해 군 공 보남 해 군 공 보남 해 군 공 보남 해 군 공 보년 월 일 제 호2016 2 4 552 (31)

남해군 공고 제 호2016 - 107

남해 대지포온천 온천개발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남해 대지포온천 온천개발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펑가서 초안 작성을 위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략5 10 1「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2016 2 4

남 해 군 수

사업개요1.

가 사 업 명 남해 대지포온천 온천개발계획안. :

나 위 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 번지 일원. : 241

다 면 적 약 평. : 41,986 ( 12,700 )㎡

라 사업시행자 남해온천개발. : ㈜

공개개요2.

가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

나 공개장소 남해군홈페이지. : (www.namha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기간 일 이상 게재. : 2016.02.04 ~ 2016.02.23.(14 )

공개기간 내에 의견 있으신 분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으로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3.

가 제출방법 공개기간내 별첨 양식에 의한 서면 제출. :

나 제출장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번길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 9 12

기타 상세사항 및 문의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055-86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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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남해 대지포온천 온천개발계획안

사업장 위치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 번지 일원241

사업자 주 남해온천개발( )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결정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10 1「 」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2016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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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 호2016 - 108

남해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남해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

초안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와 환경영향평가법( ) 104 83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 관계인13 13 15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2016 2 3

남 해 군 수

가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남해 화계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⑴

위 치 경남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번지 일원: 398⑵

사업면적 : 27,230⑶ ㎡

사업기간 년 년: 2015 2017⑷ ～

나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익일로부터 일간: 2016 2 3 ~ 2016 2 17 ( 14 )⑴

공람장소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이동면사무소: ,⑵

다 주민설명회 개최.

일 시 년 월 일: 2016 2 16 14:00⑴

장 소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번길 화계마을회관: 197 3-1 ( )⑵

라 주민의견서 제출.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공람이 끝난 후 일 이내 공람장소에 제출: 2016 2 24 ( 7 )⑴

제 출 처 공람장소:⑵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⑶

마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055-86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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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 ]■

사업명 남해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번지 일원398

사업자 남해군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개최 필요성-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14 38 1「 」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